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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4 ( )

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·⑤

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개 이상· 2

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· 2 · ·

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 이하 행정동 리 라 한다 를· ( " · " )

따로 둘 수 있다.

제 조 사무소의 소재지6 ( )

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 면· ·①

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,

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.

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4 5

다 개정. < 1994·12·20, 1999.8.31, 2005.3.24>

제 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1②

어야 한다 개정. < 1994.12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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